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

일부개정 규칙안

1. 제안이유

정원규칙의 직급·직렬별 정원표 상에 있는 규정 외 표기(임기제) 등을

개선하기 위하여「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」을 일부 조정하고

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 상계 조정(안 별표)

◦ 직급·직렬별 정원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정식

직렬명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 해당 직렬 정원에 포함

- 일반직공무원

직급 증원 감원

5급
행정 1 행정 또는 임기제(개방형) 1

의무 5
의무 또는 임기제(의무-의사) 1,
임기제(의무-의사) 4

6급
행정 2

임기제(행정-전문위원) 1,
임기제(행정-입법지원) 1

보건진료 3
임기제(보건진료-의사) 2,
임기제(보건진료-한의사) 1

7급

행정 1 임기제(행정-평생교육사) 1

전산 1 임기제(전산) 1

시설 4
임기제(시설-교통시설) 3,
임기제(시설-도시계획) 1

8급

행정 2 임기제(행정-영사) 2

공업 1 임기제(공업-전기시설관리) 1

의료기술 1 임기제(의료기술-치위생사) 1

9급 행정 1 임기제(행정-동영상촬영) 1



- 연구직공무원

증원 감원
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관(임기제) 1

학예연구사 5 학예연구사(임기제) 5

기록연구사 1 기록물연구사(임기제) 1

나.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조정(안 별표)

◦ 영양, 신체활동 분야 전문성 향상 및 주민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을

위하여 임기제공무원 직급 상향

증원 감원

보건8급 2
임기제(보건-운동처방사)9급 1,

임기제(보건-영양사)9급 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

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

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

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

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

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

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

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

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2) 자치구직급·직렬별정원표개선방안안내-[서울시인사과-33534호, 2015.12.1.]

3)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조정 요청-[지역건강과-719호, 2016.1.12.]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16. 4. 14. ~ 4. 24. (10일간)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3) 비용추계서 : 미첨부(사유서 별첨)

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6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대상 아님

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

과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행 개   정   안

【별표】정원관리기관별 직급․직렬별 정원

총계 구본청
구의회
사무국

직속
기관 사업소 동

총계 1,270 842 29 97 15 287

정무직 계 1 1

일반직 계 1,257 837 27 97 9 287

3급 소계 1 1

4급 소계 7 5 1 1

5급 소계 55 31 2 8 14

행정 35 22 13

행정 또는 임기제(개방형) 1 1

(생략)

의무 또는 임기제(의무-의사) 1 1

임기제(의무-의사) 4 4

(신설)

6급 소계 240 180 5 20 3 32

행정 154 116 3 4 2 29

(생략)

임기제(보건진료-의사) 2 2

임기제(보건진료-한의사) 1 1

(신설)

임기제(행정-전문위원) 1 1

임기제(행정-입법지원) 1 1

(생략)

7급 소계 380 266 10 26 3 75

행정 201 135 3 6 1 56

(생략)

전산 1 1

임 기 제 (전 산 ) 1 1

(생략)

시설 27 26 1

(생략)

임기제(시설-교통시설) 3 3

임기제(시설-도시계획) 1 1

임기제(행정-평생교육사) 1 1

(생략)

【별표】정원관리기관별 직급․직렬별 정원

총계 구본청
구의회
사무국

직속
기관 사업소 동

총계 1,270 842 29 97 15 287

정무직 계 1 1

일반직 계 1,257 837 27 97 9 287

3급 소계 1 1

4급 소계 7 5 1 1

5급 소계 55 31 2 8 14

행정 36 23 13

(삭제)

(현행과 같음)

(삭제)

(삭제)

의무 5 5

6급 소계 240 180 5 20 3 32

행정 156 116 5 4 2 29

(현행과 같음)

(삭제)

(삭제)

보건진료 3 3

(삭제)

(삭제)

(현행과 같음)

7급 소계 380 266 10 26 3 75

행정 202 136 3 6 1 56

(현행과 같음)

전산 2 2

(삭제)

(현행과 같음)

시설 31 30 1

(현행과 같음)

(삭제)

(삭제)

(삭제)

(현행과 같음)



현      행 개   정   안

총계 구본청
구의회
사무국

직속
기관 사업소 동

8급 소계 361 249 5 38 3 66

행정 193 135 1 11 1 45

(생략)

공업 5 3 1 1

(생략)

보건 7 2 5

(생략)

의료기술 4 4

임기제(행정-영사) 2 1 1

임기제(의료기술-치위생사) 1 1

임기제(공업-전기시설관리) 1 1

(생략)

9급 소계 211 103 4 4 100

행정 51 28 1 22

(생략)

임기제(보건-운동처방사) 1 1

임기제(보건-영양사) 1 1

임기제(행정-동영상촬영) 1 1

(생략)

전문경력관 2 2

별정직 계 5 3 2

연구직 계 7 1 6

학예연구관(임기제) 1 1

학예연구사(임기제) 5 5

기록물연구사(임기제) 1 1

(신설)

(신설)

(신설)

총계 구본청
구의회
사무국

직속
기관 사업소 동

8급 소계 363 249 5 40 3 66

행정 195 136 2 11 1 45

(현행과 같음)

공업 6 4 1 1

(현행과 같음)

보건 9 2 7

(현행과 같음)

의료기술 5 5

(삭제)

(삭제)

(삭제)

(현행과 같음)

9급 소계 209 103 4 2 100

행정 52 29 1 22

(현행과 같음)

(삭제)

(삭제)

(삭제)

(현행과 같음)

전문경력관 2 2

별정직 계 5 3 2

연구직 계 7 1 6

(삭제)

(삭제)

(삭제)

학예연구관 1 1

학예연구사 5 5

기록연구사 1 1

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 제2항 제2호

- 예산발생 사유 없음

3. 미첨부 사유

○ 정원규칙 상 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의 규정 외 표기를

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

4. 작성자

○ 행정지원과 행정7급 유 미 현


